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 김 창 호

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  ❍ 발의일자 : 2017년 6월 26일
  ❍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3. 제안이유
  ❍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

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  ❍ 의무실 설치 및 인력 배치 (안 제12조)
  ❍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
     - 자(者) → 사람, 익일 → 다음 날,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

한 → 관람객에게 귀책사유가 없는, 인정되는 → 인정하는, 판
단되는 → 판단하는 

5. 검토의견
  ❍ 위 개정조례안은
    - 청남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



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
자 하는 것임.

     -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청남대는 지난 2003년부터 일반 관
람객에게 개방된 이후 올해까지 누적 관람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
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음. 이에 반해 관람객의 
안전을 위한 의무실이 없어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부상이 경미한 
관람객들조차 치료를 할 수 없는 실정임. 

     - 충북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게 관람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의무
실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 또한, 청남대 출입도로는 관람객 차
량으로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에 어
려움이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
로 판단됨.

붙 임: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
